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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많은 연구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중요성을 언급해왔으나 지금까지 실질적인 관리는 
전무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중점 추진사
업으로 선정하며 본격적인 관리 작업에 착수하였다. 국가기록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기록관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우려를 보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공데이터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법률, 고시, 지침, 소관 부처에서 
발행한 간행물의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을 분석,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위기능 
책정시 정부기능분류 참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재구성, 유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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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numerous studies have noted the importance of data sets in government 
information systems, the practical management of data sets has yet to be developed.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designated data set 
management as a major project in 2020, initiating full-scale management work. Despite 
these efforts, the records center, which will conduct management, expressed great concern 
for the new project. As such, this study identifies problems in managing data sets and 
searches for possible improvements through a comparison with existing public data 
projects by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following materials were analyzed: 
laws, notices, guidelines, and publications issued by the ministries. Based on the results, 
several measures were proposed as part of an improvement plan for data set management: 
(1) the utilization of government functional classification as a reference, (2) the 
reorganization of the table, and (3) data linkage with related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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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이때까지 많은 연구에서 공공기록물로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또한 그 중요성에 

비해 실질적인 관리체계는 빈약한 상황임을 인정하였다. 왕호성, 설문원(2017)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하 공공기록물법)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전자기록의 범주에 포함시키면서도 지난 10여 년간 구체적인 정책

이나 절차가 나오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연구용역(2007)을 시작

으로 2016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을 발행하였다. 2017년에는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인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의 일환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2020년 기록관리 중점 

추진사항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은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방

안(안)’(이하 실행방안)은 법령 개정, 기관평가 계획, 국가기록관리 중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중점 추진사항 중 

하나로 정하고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과 맞추어 2020년 하반기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하지만 훨씬 이전부터 공공기관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 대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바로 공공데이

터 개방 정책으로, 이 정책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일반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개방⋅제공하고 새로운 데이터 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2013년 10월 31일 공공데이터법 제정 및 시행을 시작으로 2020년 정책추진 8년 차를 맞이하였다. 행정안

전부 홈페이지에 의하면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사업은 2013년 말과 비교하여 데이터 개방이 6.3배(730개 기관, 
5.272개 ￫ 33,600개), 민간 이용이 792배(13,973개 ￫ 11,029,321개), 민간 웹/앱 개발사례 58.2배(42개 ￫ 2,448개) 
증가라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9년 기준 OECD 평가 3회 연속 세계 1위를 달성한 매우 성공적인 국가사업 중 

하나이다.

공공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행정 혹은 정보과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어졌으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달리 활용, 공유를 위한 개방을 초점으로 진행되었다.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에 주목한 학술논문은 김유승의 

연구(2014)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김유승(2014)은 각종 법령에서 공공데이터 외에도 행정정보, 정보, 전자기록

물 등 여러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며, 대다수가 이를 기록으로 간주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 연구는 선행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사업과 비교⋅대조를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기록물법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을 비롯한 소관 부처에서 발행한 간행물 등을 분석하여 두 대상을 비교한다. 

먼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방안과 국가기록원 이슈페

이퍼(이주광, 2020)을 중심으로 국가기록원에서 발간한 자료를 검토한다. 특히 실행방안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의 기록관리 방향과 실행절차부터 관리기준표 작성, 처분지원 도구에 대한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므

로 해당 자료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다.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및 개방표준, 목록 등록가이드 

등을 통해 확인한다.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은 공공데이터 관리 및 제공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다.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주요 용어개념 및 관리원칙에서부터 제공 단계(생성⋅수집, 처리⋅운

영, 등록⋅관리, 제공, 사후관리)별 기준, 개방표준, 품질 관리 단계(계획, 구축, 운영, 활용)별 기준, 중복⋅유사 

서비스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데이터 운영을 위한 관리지침의 가장 최근 개정은 2019년 9월 3일(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이며, 공공

데이터 개방표준은 2020년 2월 4일 일부 개정되어, 2020년 2월 10일부터 시행(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5호)되었다. 
관리지침 내 개방표준이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 부분은 가장 최근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0-5호의 내용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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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범주와 관리단계를 확인하고, 
3장에서 관리단계별 비교 분석을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실행방안의 문제점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이를 토대

로 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실행방안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

2.1 대상

공공기록물법상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2호에 따른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생산,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제공, 송신 및 수신 등을 위해 조합된 문자, 숫자, 도형, 이미지 및 그 

밖의 데이터”를 말한다. 또한 데이터세트란 컴퓨터가 처리하거나 분석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관련 정보의 

집합체를 지칭한다. 즉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란 공공 기록관리의 대상으로서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구조화된 데이터 집합체를 의미한다.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와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서의 전자기록물 중 웹기록물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이 해당한다. 세 유형 외에도 타 법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도 공공데이터에 포함될 수 있다.

공공데이터법의 대상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으로 모든 공공기관이며, “개별 공공기관이 

일상적 업무수행의 결과물로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모든 

자료 또는 정보”이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에서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원천데이터 내 유사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인 데이터세트를 공공데이터 목록이라 표현하며 관리 단위로 설정하였다.

공공데이터의 기본 조건으로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하여 최소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의 대상만을 선정한다. 현재 온-나라 문서시스템

의 공문서 파일형식인 PDF는 대표적인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의 포맷으로, 전자문서는 공공데이터에 해당하

지 않는다. 

그리고 공공데이터 제공은 기존 정보공개와 구분하여 제공(개방)이란 용어를 사용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71호, 2019. 9.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 중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등 제공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공공데이터로써 개방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비전자적 자료도 해당

되며 특정한 공개 형태를 정해놓지 않은 정보공개 대상에 비해 공공데이터는 다소 한정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림 1>은 법령을 바탕으로 공공데이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관련 개념의 범주를 정리한 것으로, 현행 

법률에 따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범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는 

전자형태를 포함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을 의미한다. 정보공개법에서의 정보와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물의 개념이 흡사하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법률상 정보와 기록은 동일한 개념이라 볼 수 있다. 기록과 정보는 유형에 따라 전자와 비전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문서, 웹 기록물과 같이 전자기록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공데이터는 법률상 모든 자료 또는 정보라 규정되었으나 실제 기계가 가독할 수 있는 전자형태의 

파일만을 대상으로 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기관에서 활용하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생산된 데이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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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기록물 등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한 유형으로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법률상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전자기록

물의 대표적인 유형인 동시에 공공데이터에 해당한다. 

<그림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범주

2.2 관리 원칙 및 절차

국가기록원에서 발표한 실행방안에서 제시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 방향은 총 네 가지이다. 첫째, 시스

템을 기본단위로 생산시스템 자체관리 허용이다. 이는 기존 온-나라 문서시스템과 같은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채택

한 ‘기록과 관련 메타데이터를 함께 이관’하는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다.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관리 기능요건

(NAK 19-1:2012 v.1.0)에 의하면 데이터세트를 비치성 전자기록물로 보아 생산시스템과 지정 기록관리시스템을 

연계하여 변동 내용을 현행화하는 방식이 적합함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실행방안에서는 위 표준에 제안된 바와 

다르게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일부 데이터세트에 대해서만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토록 설

계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둘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이다. 이번 실행방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행방안에 따르면 관리기준표란 식별한 관리대상에 대한 기록관리 요소를 정리한 표이자 메타데이터라 밝혔다. 
현재 전자문서 중심인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성요소인 보존기간, 보존기간 책정사유 등의 항목을 차용하였다. 

셋째는 기록관-운영 부서-국가기록원의 유관부서와 협업체계 구성이며, 마지막으로 영구기록관의 기술지원 및 

종합관리 방안 마련이다. 두 방향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각 기관의 역할을 규정해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문 내 기관별 역할을 확실히 명시하지 않았으나 정리해보면 <그림 2>와 같다. 운영 부서(처리부서)-
기록관-영구기록물관리기관⋅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구성된 3단계의 구조는 기존 전자문서 관리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국가기록원 전자기록관리과, 2019). 

운영 부서

↔

기록관

↔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관리기준표 

작성(기록관) 협조 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 파악 및 

관리대상 식별,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운영, 

보존, 평가, 폐기, 

영구 보존가치 데이터세트 이관

관리기준표 협의, 처분도구 지원, 

영구 보존가치 데이터세트 인수⋅관리, 

기술 지원

↔

중앙기록물관리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데이터세트 

관리 현황 관리, 관리기준표 

등록⋅관리⋅이관 지원 

<그림 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단위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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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단계는 대상확인, 식별, 관리기준표 작성, 운영, 평가(폐기, 보류, 이관)로 구성된다. 
마지막 평가단계에서는 관리기준표 작성시 기입한 처분제약사항과 보존기간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폐기 혹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을 진행한다. 이는 현재 기록관리체계와 유사한 형태이지

만 기록 생산 전부터 설계하는 기록관리기준표와 달리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기록 생산 후 관리대상을 식별 

후 설계된다는 점, 생산 후 1년 이내 이관을 실시하도록 정해진 업무관리시스템과 달리 주기적인 이관일정이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단계 설명

식별
행정정보시스템(데이터세트)의 유형을 확인, 기록관리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비대상 데이터세트는 제외사유 명시 후 관련 규정에 준수하여 관리

관리기준표 작성 행정정보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요소를 정리한 표(메타데이터)를 작성하는 단계

평가 처분제약 기간 후 보존기간이 경과된 행정데이터(영역)에 대해 평가하는 단계

폐기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행정데이터(영역)를 삭제하는 단계

이관 중요 행정정보데이터세트를 이관 패키지 형태로 영구기록관으로 이관하는 단계

<표 1>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단계(국가기록원, 2020)

공공데이터의 관리는 관리주체의 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공공데이터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공데이터의 소유권

(ownership)을 가진 개별 공공기관이며, 해당 관리지침의 적용⋅시행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각 기관은 공공데이

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관을 정해 내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시작으로 공공데이터의 생성⋅관리에서부터 등

록⋅관리까지의 모든 단계를 수행한다. 또한 일부 위탁은 허용하나 산하기관 등을 포함한 총괄적인 관리는 금지한

다.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단계는 <표 2>와 같이 생성⋅수집, 처리⋅운영, 등록⋅관리, 제공, 사후관리의 5단계로 

구분된다.

단계 설명

생성⋅수집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공공데이터의 미제공대상 정보 포함여부 확인, 미제공대상 

정보의 분리 가능 여부 확인 및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의 확보 등을 시행하는 단계

처리⋅운영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또는 외부에서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정비하고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으로 구축⋅운영하는 단계

등록⋅관리
각 기관이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의 목록 및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하고, 변경사항 반영 등 유지⋅관리하는 단계

제공
각 기관이 공표된 소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또는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신청에 따라 국민, 기업 

등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단계

사후관리
각 기관이 국민, 기업 등에 공공데이터 제공 후 갱신주기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현행화, 특정 사유 발생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목록 제외 및 제공중단, 이용불편사항 접수⋅처리 등을 시행하는 단계 

<표 2> 공공데이터 제공 관리단계(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2019. 9. 3.)

공공데이터의 획득은 생성⋅수집 단계에서 공공데이터 대상을 확인하고 선별하여 ‘처리⋅운영’ 단계에서 앞서 

선별한 공공데이터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포맷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는 제공대

상이 아닌 정보를 분리하여 데이터의 형태를 변경하고 제공방식을 정한다. 다음 등록⋅관리단계에서 목록을 작성

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면 해당 데이터는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차후 데이터 갱신, 제공 중단, 관련 민원처

리 등 주기적인 사후관리 단계를 통해 관리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달리 공공데이터의 주요한 목적은 개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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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있으므로 이관, 보존 등의 절차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 관리단계를 ISO15489-1:2016의 기록 생산, 획득 및 관리 프로세

스와 대조한 것이다. 각 단계가 ISO15489에서의 프로세스와 확실하게 상응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어느 정도 유사성

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 관리단계를 생산, 획득, 분류⋅색인작성, 이용⋅재이

용, 처분으로 구분하였으며 접근 통제, 저장, 마이그레이션 또는 변환은 공개된 지침에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제외하였다. 

ISO15489에 따르면, 획득이란 특정 기록이 유지되고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시스템으로 기록을 

입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된 기록을 확인하고, 선별하여 시스템의 영역으로 들이는 과정을 획득이라 표현할 

수 있다. ISO15489의 기록 분류는 업무분류체계에 기록을 연결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보다 넓은 의미로 분류란 

업무, 기능, 주제 등을 기반으로 한 정해진 질서에서 대상을 합류시켜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관리기준표 작성, 공공데이터 목록을 작성하는 등록⋅관리 

단계를 분류, 색인작성 단계로 선정하였다. 다음 장에서는 이용⋅재이용, 처분을 제외한 생산과 획득, 분류⋅색인

작성 단계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림 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 관리단계 비교

3. 단계별 비교⋅분석 결과

3.1 생산⋅획득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대상 선정은 행정정보시스템의 유형을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시스템 유형은 고유 

업무용 시스템, 공통 행정업무 시스템, 기록관리 적용 시스템, 단순 지원 시스템과 보안⋅NW 관리 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이 중 고유 업무용 시스템과 공통 행정업무 시스템에서 생산하는 데이터세트를 기록관리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미 기록관리가 적용된 시스템과 단순 지원 시스템, 보안⋅NW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세트는 기록적 

가치가 낮아 대상에서 제외함을 밝혔다. 관리대상이 되는 시스템으로는 전자관보, 환경분쟁조정시스템, 전자 인사

관리, 자산관리시스템 등을 예시로 들었다(국가기록원, 2020). 대상으로 결정한 행정정보시스템은 관리기준표를 

작성하여 제시된 기준을 적용하며, 제외된 비대상 시스템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타 연관 규정에 따라 운용하도록 

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정보시스템에 자연스럽게 생산⋅축적된다. 이와 달리 

공공데이터는 각 기관이 생성하거나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 등 미제공대상 정보 

포함 및 대상 정보 분리 가능 여부, 저작권과 같은 제3자 권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별된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연구  47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4.041

먼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에 해당

하더라도 개방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개인정보 등 미제공 대상정보 포함 여부 확인 

후 기술적 분리 혹은 삭제, 비식별 조치를 통해 공개 가능한 상태로 제작한다. 만약 특정인이 공공데이터의 저작권

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반드시 이용허락 동의서를 작성받아 이용 가능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데이터의 기본 요건인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포맷으로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구축하도

록 하며, 활용성 증대를 위해 오픈포맷 활용을 권장한다(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71호, 2019. 9. 3.).

생산, 획득단계에서는 두 대상의 선별기준과 획득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선별에 있어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는 데이터의 유형과 상관없이 해당 시스템의 기능과 목적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공공데이터는 데이터 유형, 
포함된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여 대상을 결정하였다. 획득방법에 있어서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변조나 가공없

이 시스템 단위로 관리를 시작하지만 공공데이터는 원활한 관리와 활용을 위해 기계가독한 형태로 변형하거나 

데이터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관리단위 책정 시에도 공공데이터는 각 기관의 고유업무(단위과제, 주요 

사업 등)에서 등록대상 공공데이터를 선정하여 데이터세트 단위로 관리하는 반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기능, 
업무보다는 보존과 재현을 위해 시스템을 관리단위로 선정한다. 

유사한 대상을 취급함에도 이러한 차이점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주요

한 목적은 각각 보존, 개방으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공공데이터는 정보자원으로써의 활용을 위해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변형을 통해 품질을 확보한다. 또한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하지만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활용 여부, 시스템 교체 등과 상관없이 장기적인 보존 및 이용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공공데이터와 달리 데이터세트를 변형할 수 없으며, 시스템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

를 거치지 않고서 폐기할 수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차이는 대상 및 관리단위를 설정하고 획득하는 생산⋅획득단

계뿐만 아니라 관리단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표 3> 참조).

구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공공데이터

목적
행정정보시스템 내 데이터세트의 보존과 

장기 이용가능성 확보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대상, 형태
행정정보시스템 내 데이터

(데이터세트)

전자적 자료 또는 정보

(반드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

선정기준
생산 시스템 유형

(고유 업무용 시스템, 공통 행정업무 시스템)

데이터 유형, 포함된 정보의 내용(비공개 정보 포함 여부),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획득 변조나 가공없이 획득 기계가독한 형태로의 변형, 데이터 분리 후 획득

관리단위 행정정보시스템 데이터세트

<표 3>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 생산⋅획득단계 비교

3.2 분류⋅색인작성

분류, 색인작성은 보통 목록 혹은 메타데이터의 생성과 작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기록원의 실행방안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기록관리 요소를 정한 표인 관리기준표를 제시하며, 관리기준표가 곧 기록관리 메타데이

터 역할을 수행한다고 설명한다. 이주광(2020)은 데이터 집합으로부터 공통적인 메타요소를 도출, 시스템별로 

데이터세트 기록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구성된 관리용 항목표인 관리기준표를 만들고, 이를 데이터세트에 대한 

간접적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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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표를 살피기에 앞서 오세라, 이해영의 연구(2019)를 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17년 국가기록원 

연구개발사업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된 산출물이며, 해당 연구의 산출물 중 하나

가 현재의 관리기준표로 제시되었다. 오세라, 이해영(2019)은 기록 유형의 특성상 기존의 단위과제 중심의 정부

기능 분류체계를 적용하기 어렵고, 향후 다양한 분류체계의 개발을 고려하여 설명형 기준표를 채택하였으며, 
기준표를 구성하는 영역과 세부 항목은 선행연구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했다고 언급하였다. 관리기준표는 

관리기관 정보, 시스템 정보, 업무 정보, 법규 정보, 데이터 정보, 기록관리 정보의 총 6개의 영역과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 4>는 오세라, 이해영의 연구(2019)와 국가기록원 실행방안을 토대로 관리기준표 항목을 비교한 

표이다. 먼저 국가기록원이 공개한 기준표에는 다른 영역에 비해 오세라, 이해영(2019)의 기준표의 시스템 정보, 
데이터 정보 영역 항목이 다소 제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외된 항목은 HW내역, SW내역, 백업정책, 이력관리(시
스템), 데이터 해석 의존성, 정보공개, 연계데이터 현황(데이터 내용, 연계 방법, 활용 방법, 연계 방향), 이력 관리

(데이터)로 총 8개의 상위항목이다. 특히 정보공개는 공공데이터 포털 등 대국민 공개 데이터 구분명이나 공개방

법 등을 표기하여 정보공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기술요소였다(오세라, 이해영, 2019, p. 65). 해당 영역별 

제외항목 대신 시스템 개요, 업무데이터베이스명, EA정보, 암호화데이터 사용유무, 연계내역 첨부 등의 항목이 

추가되었다. 

영역 설명 세부 항목(기술요소)

관리기관 정보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 및 관리하는 기관, 부

서, 담당자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시스템 정보 시스템 명칭, 개요, 구성 등 

시스템명, 시스템 개요, 구축연도, HW 내역, SW 내역, DBMS(정

보, 업무DB명), 백업정책, 사용자 현황, 이력관리, 개발 산출물, 

EA정보

업무 정보
해당 시스템으로 수행하여 저장되는 데이터에 

관한 업무
업무목적, 업무내용(업무명, 세부내용, 대상)

법규 정보
시스템 구축 근거나 진행하는 행정업무의 근거 

규정 등
법령, 고시, 규정, 표준

데이터 정보
실제 업무행위 결과로 저장되는 데이터 결과, 

암호화 여부 등

대표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데이터 해석 의존성, 정보공개, 연계데

이터 현황(데이터 내용, 연계 시스템, 연계 방법, 활용 방법, 연계 

방향), 이력 관리, 암호화데이터 사용유무, 연계내역 첨부

기록관리 정보
데이터정보 및 업무정보를 근거로 기록관리를 

위한 단위 선정, 보존기간, 공개여부 등 지정

단위기능, 업무활용 목적, 주제어, 데이터 소유권(데이터의 보유 

권한), 데이터 관리권(시스템의 관리권한), 접근권한, 비공개 대상

(정보공개 구분), 비밀 여부, 보존기간 및 처분(처분단위, 보존기

간, 기산일, 적용 범위, 책정 사유, 처분 방법), 적용범위 관련 

정보, 처분의 제약 발생사항(처분 지연의 사유)

부가 정보(이관시 작성) 어느 영역에도 해당하지 않는 정보 주요 서비스 내용, 이관대상(기관명, 부서명, 담당자명)

*기울임: 오세라, 이해영(2019), 밑줄: 국가기록원(2020)에만 있는 항목 표시

<표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영역별 설명 및 항목

다음 기록관리 정보 영역에는 적용범위 관련 정보와 함께 처분의 제약발생사항(처분 지연의 사유)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항목은 책정된 보존기간과 별개로 대상 데이터가 다른 기능과 연계되어 활용되는 기간, 
다른 업무에 참고되는 기능 등에 사용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처분 제약사항을 기재한다. 처분

이 보류되거나 지연되는 기간이나 사유, 시스템 및 업무 운영상 필요한 데이터의 지연처분 요소 등이 이에 해당한

다(이주광, 2020, p. 16). 그 외 주요 서비스 내용, 화면 캡쳐, 표현쿼리 등 주요 서비스 내용, 이관대상 등 이관시 

작성하는 부가정보 영역이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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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두 기준표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체계에서 볼 수 있는 단위업무, 단위과제 대신 단위기능을 포함하

였다. 단위기능은 이규철(2016)의 연구에서 처음 언급된 개념으로 전통적인 철, 건 구조를 적용할 수 없는 행정정

보 데이터세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세트의 이관 및 보존, 관리 단위로 제시되었다. 오세라, 이해영(2019)은 

기능 분석 - 데이터 모델 분석의 절차를 통해 단위기능을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를 관리기준표 중 기록관리

영역에 반영하였다. 

단위기능이란 균일한 데이터세트를 대상으로 하는 최소 기능 단위 중 읽기를 제외한 생성, 수정, 삭제, 연산이 

일어나는 기능을 의미한다. 단위기능은 시스템 전체일 수도 있고 일부 업무기능에 연결된 테이블 단위 또는 테이

블의 행과 열에 저장된 데이터요소일 수도 있다. 왕호성, 설문원(2017)은 이렇게 기록 처분의 단위가 다양해지면 

기록관리 행위를 설계하기 어려워지며, 질서정연한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록선별 단위에서 분리하는 것은 

기록의 무결성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밝혔다. 오세라, 이해영(2019)은 이러한 위험요소도 고려하여 데이터세트의 

관리 단위는 획일적으로 정의할 수 없고 각 시스템과 데이터세트의 특성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관리기준표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하여 그에 포함된 기록관리 영역의 단위기능을 추가적으로 기술하는 형태로 

설계되었다. 예를 들어 인사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기술한 관리기준표에는 인사, 교육, 복무, 근태관리, 행정지원

인력관리 등 여러 개의 업무정보와 단위기능을 기술하는 구조이다. 시스템의 단위기능이 여러 개일 경우, 하나의 

기준표를 작성하거나 단위기능별로 작성도 가능하다(이주광, 2020, p. 19).

공공데이터 관리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각급 기관에서 공공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등록하는 식으로 진행된

다. 해당 데이터의 등록 및 관리는 데이터 소유권을 가진 해당 기관에서 직접 수행한다. 공공데이터를 생성⋅수집

⋅취득하는 기관은 모든 공공데이터에 대한 목록 등록서(이하 등록서)를 작성하고 15일 이내에 공공데이터포털의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한다. 이 중 제공대상이 될 공공데이터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이
하 제공대상 등록서)를 따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공대상으로 결정한 공공데이터는 등록서와 제공대상 등록서를 

모두 작성한다. <표 5>는 두 등록서의 근거, 대상과 기술요소를 비교한 것이다. 

구분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근거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제2조 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제4조

대상 기관에서 생산, 수집, 취득하는 모든 공공데이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항목

(기술요소)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영문), 정부기능 분류

체계(BRM), 보유 근거(법령), 키워드(3개), 공공

데이터 설명, 제공대상 여부, 향후 제공,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여부

명칭, 설명, 공공저작물 여부, 제3자 권리 포함 유무, 이용허락범

위, 업데이트 주기, 차기 등록 예정일, 비용부과 유무, 비용 부과기

준 및 단위, 제공 형태, 위치(URL), 파일명, 매체 유형, 매체 

유형별 건수, 언어,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기타 이용 유의사항

<표 5>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기술요소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데이터 이용과 제공에 관련한 항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점과 정부기능분류

체계(BRM)를 표기하도록 한 점이다. 우선 모든 공공데이터에 대해서 작성하는 등록서는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그 중 제공대상 여부, 향후 제공,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여부 등은 기입형이 아닌 선택지를 제공하였다. 
제공대상 등록서는 등록서에 비해 항목이 많으나 이 역시 대체로 택일형 문항을 배치하였다.

공공데이터 분류는 정부기능분류체계를 따르며, 정확하게는 정부기능분류의 단위과제 수준에서 선정토록 한

다. 별도의 분류체계가 없는 기관은 소관 부처의 분류체계나 기관 직제 규정 등을 참조하여 소기능 단위로 단위주

제를 선정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법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서 서식에서는 공공데이터 분류체계의 중분류표를 붙임

으로 제공하여 해당하는 분류를 선택하도록 한다. 등록서에 입력한 분류체계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그대로 반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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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검색점으로 기능하며, 2020년부터 제공하는 국가데이터맵 서비스를 구축하는 기반으로 활용한다.

공공데이터를 생산,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19-20호, 2019. 3. 20.)에 따라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를 별도로 관리한다. 위 지침에서의 메타데이터란 

“공공데이터베이스내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및 용어 등이 표현된 자료”를 의미한다. <표 6>은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영역별 표준 관리항목을 정리한 것으

로, 항목에 따라 작성한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는 표준 관리항목에 따라 기관메타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

하며 중앙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연계된다.

영역 세부 항목

정보시스템 정보 기관명, 정보시스템명, 관련 법령(보유목적), 구축년도, 운영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데이터베이스 정보
논리DB명, 물리DB명, DB설명, 적용 업무, DBMS 정보, 운영체제 정보, 구축일자, 테이블수, 데이터 용량, 수집제외 

사유

테이블 정보
테이블 소유자, 테이블 영문명, 테이블 한글명, 테이블 유형, 테이블 설명, 업무분류체계, 품질진단여부, 보존기간, 

테이블 볼륨, 발생주기, 공개/비공개 여부, 개방데이터 목록

컬럼 정보
컬럼 영문명, 컬럼 한글명, 컬럼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데이터 포맷, Not Null 여부, PK 정보, FK 

정보, 제약조건, 개인정보 여부, 암호화 여부, 공개/비공개 여부

<표 6>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3.3 분석 결과

앞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의 생산⋅획득 단계와 분류⋅색인작성 단계를 비교해보았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 관리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두 대상 모두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의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관리기준표나 등록표, 메타데이터 등 관리도구가 사람에 의해 작성⋅관리되는 구조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상의 특성상 기록의 내용, 정보에 대한 사항 외에도 데이터, 시스템 등에 대한 기술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구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공공데이터

목적 데이터세트 보존, 장기 이용가능성 확보 공공데이터의 개방, 활용 증대 

공통점
•공공기관에서 업무상 활용하는 시스템 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함
•대상에 대한 목록(관리기준표, 등록표 등) 작성 및 갱신 등을 위한 관리인력이 필요함

•대상의 특성상 데이터, 시스템 등을 설명하는 항목이 포함됨

차이점

•변조나 가공없이 원상태의 데이터를 획득함

•시스템의 기능과 목적(고유 업무용, 공통 행정업무)을 기준

으로 관리대상을 선별함
•시스템 단위로 관리, 기술함
•향후 다양한 분류체계 개발 등을 위해 설명형 구조인 관리기

준표를 작성함

•시스템, 업무정보를 통해 단위기능을 선정함
•대부분 기술요소가 자유 기술형임
•데이터의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요소(기록관리 정보, 부가 

정보) 등이 포함됨 

•관리와 활용을 위해 기계가독한 형태로 변형, 민감정보 삭제 
등 가공 작업 후 획득함
•개인정보 등 미제공대상 정보 포함 및 대상 정보 분리 가능 

여부,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별함
•데이터세트 단위로 관리, 기술함
•모든 공공데이터에 대한 등록서와 제공대상 등록서를 별도

로 작성함
•데이터에 대한 목록(등록서)과 시스템에 대한 목록(공공데
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을 분리하여 운영함

•정부기능분류를 기반으로 한 분류체계를 사용함
•기술요소 중 선택형도 다수 포함됨
•데이터 이용과 관련된 기술요소가 대부분이며, 그 외 관리항

목이 포함됨 

<표 7> 생산⋅획득, 분류⋅색인작성 단계별 비교 분석 결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연구  51

https://jksarm.koar.kr http://dx.doi.org/10.14404/JKSARM.2020.20.4.041

하지만 두 대상의 관리에 있어 훨씬 많은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리단위부터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시스템, 공공데이터는 데이터세트로 선정하였으며 이 차이는 생산⋅획득을 포함한 이후의 모든 단계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관리도구에 관련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는 설명형 구조로 시스템을 기준으로 기술

하기 때문에 시스템 기능이 추가되거나 삭제된다면 매번 관리기준표 전체를 갱신하여야 한다. 또한 공공데이터 

등록표나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는 없는 장기보존을 위한 기술요소가 포함된다. 그에 비해 공공데이터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제공대상에 대한 등록표를 따로 작성하며, 기술요소의 대부분이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항목이

다. 시스템에 대한 정보는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여 관리한다. 

비교표를 통해 얻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 모두 

수집, 관리도구(관리기준표, 등록서 등) 작성 및 운영이 대부분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 인력에 의존적인 방식은 

작성주체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대상의 품질이 크게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잦은 조직개편과 개칭, 업무 

신설 및 삭제 등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관리도구 담당자에 의한 주기적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특히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의 경우, 관리기준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메타데이터로 활용될 것

이므로 작성된 관리기준표의 기계가독 여부가 중요할 것이다. 하지만 실행방안에서 예시로 든 기록관리교육훈련

시스템의 관리기준표를 보면 표기가 다소 정형화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관리기관 정보의 담당자

명은 성명+직위명을 병기하였으며, 시스템 정보의 개발산출물은 구분없이 한 칸에 나열식으로 기재되었다. 비록 

실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시스템을 공개하지 않은 시점에서 구현 형태가 어떨지 알 수 없으나 제시된 예시

만으로는 기계가 이를 판독하지 못하거나 또는 작성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제대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에 비해 공공데이터 등록서는 자유기술형 뿐만 아니라 선택형 문항도 반영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 

있었다. 특히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는 항목 18개 중 10개가 선택형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공공저작물 여부

(예, 아니오 중 택 1)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 형태(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다운로드, 기관자체에서 다운로드, 
전자기록매체 저장 제공,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파일등록, 링크드 오픈데이터(LOD) 연계URL등록 중 택 

1) 등이 해당한다.

둘째 두 대상을 관리하기 위한 목록의 구조가 달랐다. 앞서 언급했듯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시스템 단위 

관리를 구현하고 향후 분류체계 개발을 위해 설명형 기준표를 채택하였다. 일체형인 관리기준표는 하나의 시스템

을 기준으로 관리기관, 업무, 법규, 데이터, 기록관리 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설계되었다. 한 시스템에 여러 단위기

능이 있을 경우, 단위기능별로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나 시스템에 대한 변경사항에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구조이다. 또한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관리기준표에는 해당 시스템에 대한 백업정책, 이력관리 등 시스템에 

대한 변동사항을 설명할 수 있는 항목이 누락되었다. 시스템의 기능이 추가되거나 삭제, 일부 기능이 새로운 시스

템으로 대체하는 등 공공기관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변경은 매우 흔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공공데이터 관리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달리 데이터(등록서)와 시스템(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을 구분한다.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와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로 공공데이터 내용 및 이용조건 등을, 공공

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를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사항을 관리한다. 이렇듯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도 대상을 영역별로 분리하여 이를 식별시스템을 통해 연계할 수 있다면 빈번한 정보시스템의 변화에 유연하

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기능분류라는 기존의 분류체계를 적용한 공공데이터와 달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분류에는 일반 

문서의 철, 건 구조를 따르지 않고 단위기능이라는 업무기반 단위를 도입하였다. 공공데이터 등록서는 작성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중분류표를 붙임으로 제공하면서 해당 분야를 선택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대부분 행정기관은 정부기능분류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기준표를 사용하고 있다. 이주광(2020)은 행정정보 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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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세트 관리에 있어 행정정보시스템의 단위업무를 고려하였을 때, 현재 공공업무 영역에서의 효율성을 보아 기능

분류체계를 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나의 시스템에 여러 데이터베이스가 연결되있거나 여러 단위과제에 해

당하는 데이터세트가 있는 등의 사례를 고려해보아야 함을 언급하였다. 오세라, 이해영(2019)의 연구에서도 관리 

단위로서의 단위기능이 분석되었으나 비획일성, 다양성 등의 특성으로 관리기준표는 시스템을 기준으로 구성하

였음을 밝혔다.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단위기능은 시스템의 설계구조 등에 따라 하나 혹은 그 이상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단위기능은 데이터베이스 자체 혹은 데이터 테이블이 될 수 있다. 실행방안에서 

예시로 든 ’기록관리교육훈련시스템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는 교육운영 관리, 사이버교육, 성적처리, 
설문평가, 강사관리, 홈페이지 관리, 교육참고 데이터베이스 7개의 업무정보와 기록관리 교육이라는 1개의 단위기

능으로 구성되었다. 7개의 업무가 모두 기록관리 교육이라는 업무를 구성하는 트랜잭션으로 간주할 수도 있지만 

작성자 재량에 따라 각 업무정보별로 단위기능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가변적이고 유연한 단위기능의 개념적 특성은 다양한 시스템 및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수용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 분류기준으로 기능할지 알 수 없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단위기능이란 개념

은 실질적으로 활용, 도입이 어려운 관리 단위임을 알 수 있다. 정해진 단위기능에 따라 보존기간이 책정되기 

때문에 단위기능 설정은 향후 데이터세트 평가를 통한 폐기, 이관 결정 등에 중추적인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정보시스템이 공공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한 도구이며, 그 기능 역시 정부기능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다면 공공데이터와 같이 정부기능분류체계를 참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요소와 관련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와 공공데이터 등록기준표, 공공데이터베이

스 메타데이터 표준간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요소가 있었다. 관리기준표의 시스템정보에 해당하는 시스템명, 
구축연도 등은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정보시스템 정보의 항목과 매핑될 수 있다. 또한 실행방안의 관리기

준표에서 제외되었으나 HW관리, SW관리, 데이터 해석 의존성과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기술요소는 전문

지식이 없다면 작성이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기존 작성된 데이터와의 상호 연계 체계 기반을 

마련한다면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노동력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표기방식의 통일로 상호호환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및 공공데이터 관리 중 생산⋅획득, 분류⋅색인작성 단계에 해당하는 절차를 

비교해보았다. 분석 결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터는 모두 데이터세트를 대상으로 하지만 대상을 선정

하고 획득하는 과정부터 속성을 기술하는 과정까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개선방안

4.1 단위기능 책정시 정부기능분류 참조

먼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단위기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실제 기록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

트 관리를 진행하면서 대상 선별부터 작성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이 많이 반영될 여지가 있다. 특히 데이터세트의 

관리 단위로 제안한 단위기능은 데이터베이스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고 특정 데이터의 테이블이 될 수도 있을 

정도로 가변적이므로, 단위기능에 대한 기준은 기관별로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기능 설정 및 운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업무와 시스템 분석을 통해 도출된 단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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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의 적절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는 인사, 복무, 급여, 행정지원인력관리 등 다양

한 기능이 탑재되어 많은 업무를 지원한다. 만약 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기준표를 작성한다면 각 업무를 한 단위기

능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단순히 인사관리라는 하나의 단위기능으로 묶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유사한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단위기능을 기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단위기능은 데이터세트의 보존기간 

책정, 평가, 처분 등 기록관리 행위를 위한 핵심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더 세분화되고 정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달리 공공데이터 사업에서는 정부기능분류를 활용하여 공공데이터를 위한 분류체계를 고정시켰다. 마치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십진분류법과 같이 고정적인 체계에 대상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운영한다. 그리고 공공기관

의 기록관에서는 정부기능분류를 기반으로 한 기록관리기준표를 기록관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기록관리기준

표가 기록 분류에 적합하지 않은 체계라는 등 그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기

록원의 업무동향 등을 살펴보면 현행 기록관리기준표 체제를 유지하는 식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국가기록원, 
2019).

기록관리기준표 운영 등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감안하여 공공데이터와 같이 대기능-중기능 단위를 참조하여 

기능, 업무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한다면 단위기능 책정의 일정한 기준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 선별 및 관리기준표 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갈피를 제공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관공서에서 활용하는 분류체계나 용어가 어렵고 이용자친화적이지 않다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어왔으나, 
공공데이터포털을 비롯하여 국가기록원 사이트에서 국정주제별 검색을 지원하는 등 이 분류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 향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보존과 함께 이용도 고려한다면 현 분류체계 반영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 

4.2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재구성

분석 결과를 통해 국가기록원(2020)에서 제시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우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대상 선정과 관리기준표 작성은 수작업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사람에 의한 수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며, 실제로 많은 작업량을 소화할 수 없으며 그 결과물 역시 작성주체

의 숙련도에 따라 품질이 고르지 않다는 것은 무시할 수 없는 단점이다.

다음으로 모든 기술요소가 서술형이며 기술방식을 규정한 별도의 스키마는 없다는 점이었다. 단순한 담당자명 

작성에 있어서도 성명, 성명과 직위명 혹은 직급명을 함께 기재하는지 등에 대한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관리기준표를 작성할 시 많은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단위를 중심으로 하는 설명형 구조의 관리기준표는 시스템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에는 무

리가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은 단순한 오류해결, 기능개선에부터 데이터베이스 교체, 대체 

시스템 개발 등 크고 작은 변화가 빈번하다. 시스템뿐만 아니라 담당자나 운영부서 변경, 유관 법령 개정 등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많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볼 때 시스템 정보와 관리기관, 업무, 법규, 데이터, 
기록관리 정보 등이 한 틀에 구성된 관리기준표는 매우 고정적이며 유연하지 못하다. 

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 공공데이터 사업과 같이 관리기준표 작성시 미리 정해진 값 중에서 작성주체

가 선택하여 입력할 수 있는 항목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직접 값을 입력하는 대신 시스템에서 미리 정한 

적합한 입력값을 선택하는 방식은 관리기준표 작성시 혼란을 줄이고 데이터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공공데이터 관리체계가 데이터와 시스템으로 구분된 점을 착안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도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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템, 관리기관, 업무 등 각 영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되 특정 식별자로 연계하는 개체형 구조를 도입하여야 한다

(<그림 4> 참조). 시스템을 비롯한 관리기관, 업무, 법규 등 각 영역을 따로 관리함으로써 관리기준표에 반영해야 

할 여러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수정(안)

4.3 유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현행 법률상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데이터의 한 유형이며, 따라서 모든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데이

터 등록서 작성대상이라 할 수 있다. 각 대상의 관리도구(관리기준표, 등록서, 메타데이터 등)를 살펴보면 기술요

소 일부가 중복된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와 공공데이

터 관리가 동일한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실제로 발생할 중복작업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다.

그리고 현재 기록관은 기록관리 외 시스템, 전산 등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통합기록관 

체제 도입 등의 노력에도 이러한 상황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전자기록이 주류를 이루면서 기록관 

현장에서도 기록관리인력의 전산 역량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

한 상황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는 다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기준표 작성시 공공데이터의 정보(등록

표,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공공데이터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어 현재까

지 많은 성과를 얻고 성공적인 행보를 걷는 사업이다. 이제 발을 떼기 시작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와 비교하

였을 때, 이미 기반이 마련되어 높은 단계의 개발이 진행된 선행사업이라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 목록과 공공데이

터베이스 메타데이터의 품질도 역시 데이터 활용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매년 주관 부처에 의해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더 나아가 공공데이터를 비롯한 빅데이터 등 유관 사업에서 사용하는 시스템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행정표준

코드시스템, 범정부EA시스템 등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데이터 연계모델 마련을 제안한다. 아래의 <그림 5>는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데이터 연계를 표현한 것이다. 공공데이터를 비롯하여 각 시스템의 기능과 목적이 상이하

므로 보유한 데이터 유형과 그 값 역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림 5>와 같은 연계 구상도를 실제로 

구현한다면 식별자 부여, 메타데이터 매핑 테이블 작성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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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는 결과적으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로 소모되는 인력 낭비를 줄이고, 데이터 품질도 확보할 수 있다.

<그림 5>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위한 데이터 연계

5. 결 론

지금까지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 왔지만 실무에 도입하는 시점은 요원했다. 중앙기록

물관리기관인 국가기록원도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던 중 2020년에 발표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실행방안은 실제 기록관 업무에도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 중 하나였다.

하지만 국가기록원이 제시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방안은 이제껏 몇 차례의 발표를 통해 공개되었으나 수립 

과정에서 현직 기록관리 담당자의 견해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러 해를 거쳐 심사숙고한 끝에 

실행방안이 고안되었으나 기록관 현장의 입장은 다소 부정적이었다. 특히 국가기록원에서 2020년 9월 실시간으로 

진행한 2020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실행방안 설명회 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내 기록인광장에서의 반응

을 통해 그 사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공공기록물 관리와의 괴리감을 줄이고, 데이터

세트에 대한 기록관리 체계를 정착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일 것이다.

여러 갈등을 차치해둔 상태로, 2020년 3월 31일자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에 대한 공공기록물법이 개정되

었고, 2020년 10월 16일자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관리기준표 작성 및 이관규격(NAK 35: 2020 
(v.1.0)) 표준이 제정되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행하기에는 이미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

졌고, 법적 기반은 마련되어 가는 상태이므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에

서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공공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공공데이터 개방 사업

은 통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자리매김하여 점점 더 그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데이터 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비교한 결과 현행 법률상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공공데이터의 한 유형으로 공공데이터법의 관리대상임

을 알 수 있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관리단계별로 비교⋅분석한 결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대상 선정 

및 관리기준표 작성이 오로지 작성주체의 역량에 의존적인 형태이며 설명형인 관리기준표는 변경사항을 반영하

기에 취약한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부기능분류를 적용한 공공데이터와 달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는 가변

적일 수도 있는 단위기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으나 두 대상에 대한 기술요소는 일부 중복된다는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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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단위기능 선정시 공공데이터와 같이 정부기능분류를 참조하며, 관리기준표 작성시 선택형 

문항을 늘이고 시스템 변경 등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역별로 구조를 분리할 것과 공공데이터목록등록

시스템과 같은 유관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방안은 관리기준표의 데이터 

품질 유지를 비롯하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단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의 유관 법령 중에서도 공공데이터법이라는 특정 법만을 비교대상으로 삼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관리단계 중 생산⋅획득, 분류⋅색인작성 단계만 다루었다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실제 

각 기록관에서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에 착수하면서 유관 법령과의 비교, 각 단계별 혹은 특정 대상에 대한 

세분화된 연구의 필요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에 대한 기초자

료로써 기록관에서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 제도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오랜 시간 관리하지 

못했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관리를 시작하며, 앞으로 실리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나은 기록관리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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